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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상공회의소 회장 김진동

30150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03, 5층(소담동, 펠리체타워3)

044-863-3080 / sejongcci@naver.com / 회원사업팀 / 매니저 김유림

 1. 귀하의 건승과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     2. 본 회의소는 관내 회원사 및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세법 

개정사항과 관련하여 담당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을 개최 

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

- 다 음 -

         가. 일    시 : 2026. 4. 15(수) 14:00 ∼ 18:00

         나. 장    소 : 세종상공회의소 5층 회의실

         다. 교육대상 : 세종지역 중소·중견기업 임직원(30명)

         라. 교 육 비 : 75,000원(VAT포함)/1인(교육비 55,000원, 교재비 20,000원)

               ※세종상공회의소 회원사(상공회비 납부업체) 무료

              - 교육비 입금(농협, 301-0234-5757-01 (예금주 : 세종상공회의소))

              - 입금기한 : 4.13(월) 18시까지  ※ 입금은 업체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         - 입금 후 이메일(sejongcci@naver.com)로 사업자등록증 송부(계산서발행용)

            마. 주요내용

교육내용 강사

소득세법, 법인세법, 조세특례제한법, 

부가가치세/상속세ž증여세 등 개정내용

이지희 세무사

(태형세무회계사무소)

            바. 신청방법 : 4.13(월) 18시까지  구글 링크를 통해 접수 

*세종상공회의소 홈페이지 ‘행사/교육’ 참고

            사. 문    의 : 세종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(T.070-7780-2438)

이메일(sejongcci@naver.com)

         ※ 지하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. 끝.

  



[붙임] 교육 세부내용

시간 교육내용

14:00 ∼ 18:00

1. 소득세법 개정 내용

-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

-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

-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

-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

-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

-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

-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

-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및 세액공제 시행시기 유예

-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

-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 등

2. 법인세법 개정 내용

-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확대

-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

- 일반기부금 단체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

-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

- 가상자산 평가방법 변경

- 법인세율 환원

-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

-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 등

3.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

-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

-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

-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

-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

-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

-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

-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

-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

-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

-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

-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 등

4. 부가가치세, 상속세ž증여세 등 개정 내용

-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

-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

-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

-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

-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

-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·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

명확화 등

※ 지하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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